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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의견서> 규제프리존특별법 개인정보보호 특례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 전달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1.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

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언

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

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

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가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로 수

집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사물인터넷을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켜 기업들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를 우회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마

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득을 위해 디지털 시대 

중요한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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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명 또는 암호화 등으로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

거나 제공, 심지어 거래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권을 박탈하도록 한 법안 내용은 논란 

많은 ‘비식별화’ 개념을 최초로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익명화’와 다른 개념으로

서, 특례 규정으로 이 개념을 최초로 입법하는 것은 국가적인 개인정보 규범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4.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으로서 관련 의혹에 대한 수

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산업계가 초법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줄

곧 논란을 빚어온 ‘비식별화’를 이 법 특례규정으로 입법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반발을 야기할 것이며 건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

합니다.

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세계적

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는 매우 위태로운 형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불과 2년 전에 발생한 카드3사 사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

화하고 ‘정상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부 산업의 이득을 위

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적 반발과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6.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특례에 대한 공동 반대 의견서를 국회 해당 상임

위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끝.

별첨. 규제프리존 - 비식별화 관련 의견서 (총 11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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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함 -

2016년 11월 23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1. 법안의 제정 취지에 반대함

 ▪ 이학재 의원이 2016. 5. 30.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

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6, 이하 「규제프리존법안」)에는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16. 3. 28.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이 법안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규제특례”라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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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안」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야 할 타당성을 찾을 수 

없음

 ▪ 반면, 가명 또는 암호화 등으로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심지어 거래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권을 박탈하도록 한 법안 

내용은 논란 많은 ‘비식별화’ 개념을 최초로 법정화하려 함

    ▫ ‘비식별화’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익명화’와 다

른 개념으로서, 특례 규정으로 이 개념을 최초로 입법하는 것은 국가적인 개

인정보 규범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함

    ▫ 박근혜 정부와 산업계가 초법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에서 줄곧 논란을 빚어온 ‘비식별화’를 이 법 특례규정으로 입법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반발을 야기할 것이며 건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함

 ▪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으로서 관련 의혹

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임

    ▫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대기업 출자금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적으로 설립함

    ▫ 2015년 7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지원기업 대

표를 청와대로 불러 모아 오찬간담회 후 주요그룹 총수들과 독대함

    ▫ 2015년 12월 9일, 전경련이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서비

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를 주장함

    ▫ 2015년 12월 16일,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확정함

    ▫ 2016년 3월 24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됨 (강석훈 의원 대표발의) ※19대 임기만료 폐기

    ▫ 2016년 3월 28일, 기획재정부가 ‘보도참고자료’로 의원입법안의 내용을 이

례적으로 홍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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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재발의됨 (이학재 의

원 대표발의)

 ▪ 결론적으로 관련 기업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규제프리존법안」에 반대함

2. 개인정보 특례 규정을 두어야 할 국내외적 타당성이 없음

 ▪ 디지털 정보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 안으로만 제한할 수 없음. 해당 기업들

이 규제프리존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범을 회피하는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전국적 혼란이 불가피함

 ▪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

를 모두 잡기 위하여 최근 오히려 투명성과 이용자 통제권을 입법적으로 강화

하고 있음. 특히 기존에 존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회하여 국민의 동의권을 

박탈하려는 국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음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감독관(EDPS) Opinion 7/2015



- 4 -

    ▫ 유럽연합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과 빅데이터 활용이 소비자 보호, 공정한 경

쟁, 사생활 보호의 가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표방하였음. 빅데

이터 산업은 ▲투명성, ▲이용자 통제권,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및 설정

(Privacy by design and by default), ▲책임성이라는 4대 원칙을 충족해야 함 

(EDPS, 2015)

    ▫ 유럽연합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을 제정하고(4월 14일 유럽의회 최종 통과) 

‘가명처리 정보’는 ‘익명정보’와 달리 개인정보의 권리 대상임을 명확히 

함

    ▫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부재한 미국에서도 2014년 5월 대통령실에서 

“빅데이터 : 기회를 잡고 가치도 지키자(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보고서를 통해 빅데이터 시대 투

명성과 이용자 통제권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1) 2016년 10

월 27일에는 광대역통신망 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개인

정보에 대해 옵트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통신법에 처음으로 입법됨2)

3. 비식별화 개념의 법정화에 반대함

 ▪ ‘비식별화’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

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서(「규제프리존 법안」 제36

조),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주요한 한 축임

1) 이 보고서에서는 6가지 정책권고(Policy Recommendations)를 제시한 바 있음 ① Advance the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② Pass National Data Breach Legislation ③ Extend Privacy Protections to non-U.S. Persons 

④ Ensure Data Collected on Students in School is Used for Educational Purposes ⑤ Expand Technical 

Expertise to Stop Discrimination ⑥ Amend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big_data_privacy_report_may_1_2014.pdf 참고

2)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1103081702&type=de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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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7. 5. 경제관계 장관회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 2016년 6월 30일 발표된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들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리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하였음

- 2016. 6. 30. 범정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등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이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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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와 그렇지 않은 익명화된 

정보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음. 익명화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탈식

별화’ 상태임

개인정보 (제2조 제1호) 익명화된 정보 (제18조 제2항 제4호)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

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

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 (법적용 예외)

 ▪ 비식별화는 익명화(탈식별화)와 별도의 개념으로서, 우리 헌법 정신과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제도화하기에 부적절함

    ▫ 개인정보 / 익명화된 정보로 나누어 규율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

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 안내서(2014)에서도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재식별 위험’이 

상존함

- 2014. 12.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



- 7 -

 ▪ 한국의 경우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주민등록번호의 의

무적 부여, 그 무분별한 사용,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탈취로 인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세계적인 식별성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높

은 상태임

    ▫ 다국적 통계회사 IMS헬스 코리아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총 4,400만 명에 

해당하는 국민 처방전 정보 47억 건을 빅데이터 처리하여 판매한 사건은 형

사기소되어 12월 2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음. 약학정보원 등 이 사건 피고

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였다며 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음. 반면 검사는 암호화 등의 처리도 역시 정보주체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함. 

    ▫ 이미 미국 빅데이터 기업이 이미 전세계를 상대로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

호와 결합된 민감한 처방정보를 팔고 있는 상황에서 땡땡땡(OOO) 처리에 불

과한 비식별화로 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나아가 비식별화를 입법하면 향후 모든 산업에서 IMS헬스 사건과 유사한 피

해 사례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국민은 불안함3)

- 한겨레신문 2016. 9. 25.

3)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051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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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비식별화’ 개념의 법정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

고 있는 기존의 법제도를 우회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선

언에 다름 아님

4. 조항별 문제점 및 의견

 (1) 제36조 : 반대

제36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

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명 또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

게 수집하고 이용, 나아가 판매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 반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동의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을 제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해외 어디에도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하는 입법례를 발

견할 수 없음

 ▪ 오히려 유럽자동차공업협회(The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는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GDPR의 통과를 환영하

는 성명을 발표하며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서 ① 투명성(transparency) 

② 소비자선택권(customer choice) ③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④ 정보 보안(data security) ⑤ 비례적 정보 이용(the proportionate use of data)

을 제시하였음.4)

4) http://www.acea.be/press-releases/article/automakers-welcome-new-eu-data-protection-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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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9조 : 반대

제39조(「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설치와 

운영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고(제25조), 목적외 이용과 제3자 제공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반면 이 조항에 따르면 비식별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정보 처리에 대

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해 제한하도록 함

 ▪ 디지털 네트워크의 특성상 특정지역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라 하더라도 가공하여 

다른 지역, 나아가 다른 국가에서 이용 혹은 판매될 가능성을 감안해 볼 때 특

정지역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3) 제40조 : 반대

제4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프리

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역내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하

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내사업자는 비식별화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

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

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내사업자의 지정방법, 관리방법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과 비식별화의 수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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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오히려 광범위하고 자동적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많아지면서 그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

가 필요함

 ▪ 반면 이 조항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가명 및 암호화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제24조) 및 제공 동의(제24조의2) 절

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

하는 것은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이용, 나아가 판매하

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특히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였다가 재식별화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즉시 ‘처리 중단’하는 것이 아니

라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비식별화 

정보가 재식별된 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대상

이 역내에 그치지 않고 전국, 혹은 전세계에 걸쳐 있음. 결국 이 조항은 지역전

략산업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전국 혹은 전세계에 걸

쳐 무력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임

 ▪ 반면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동의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

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해외 어디에도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

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입법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과잉 제한에 해당함

 ▪ 오히려 유럽연합은 사물인터넷의 경우에도 최종 이용자(end user)의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유럽연합제29조 개인

정보 보호 작업반은 2014년 9월 16일 발표한 사물인터넷 관련 의견서5)에서 가

명화(pseudonymised)하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5)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mendation/files/2014/wp223_en.pdf



- 11 -

5. 결론

 ▪ 한국의 경우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지금도 

국제적으로 우리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판매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태

로운 상황임

 ▪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처리가 더욱 급증할 것이 예견되

고 있음.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임. 

 ▪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명목으로 기존에 잘 작동해온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

을 오히려 배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처사임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으로서 특정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이동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국민에게 그 행사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임

 ▪ 비식별화에 대한 입법은 해외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빅데이

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유럽 등 국제 추세에 역행함

 ▪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뿐 아니라 전국,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

 ▪ 정부와 국회는 불과 이년 전에 발생한 카드3사 사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음. 일부 산업의 이익

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

버리는” 행위로서 국민적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건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인 바,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 

<끝>


